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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와브 대사

미합중국 무역대표

워싱턴 디씨

슈와브 대사 귀하,

금일 양국 정부간에 서명된 자유무역협정의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대한민국 대표단과 미합중국의 대표단은 각자의 정부가

우편 서비스에 관하여 계획하고 있거나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규제개혁절차와

그 절차가 경쟁적인 특급배달서비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를 논

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우편개혁계획의 여러 측면 중

에서 다음 측면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허용되는 민간 배달서비스의 범위를 증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우정당국의 독점에 대한 예외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우편 규제

체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는 우편법, 관련 법률

또는 그 하위 규정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가. 그러한 개정이 입법화된 후, 민간 배달서비스 공급자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중량․가격 또는 그 조합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분류될 것이다. 그러한 개정의 성격과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대한민

국은 국내시장 조건, 우편 자유화를 이룬 다른 국가의 경험과 보편적

서비스를 보장할 필요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를 검토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향후 5년 이내에 이러한 개정을 이행할 계획이다.



나. 대한민국은 또한 시간을 갖고 우편 및 특급배달 서비스를 위한 자국의

규제체계의 독립성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한 개혁 후 특급배달

서비스의 규제기관은 모든 우편 또는 다른 배달 서비스의 공급자로

부터 분리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이다. 규제기관의 결

정과 그 기관에 의하여 이용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고 투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편된 기준 및 규제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내

모든 우편 및 특급배달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차별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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